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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2. 6. 22.

수 신 임원 및 지부(회)장

참 조

제 목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주요 사항 안내

1.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지부(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윤준병의원의 축산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였고 본회는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불합리한

조문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추진 경과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지부(회)에서는 회원농가에게 해당사항을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관련 주요 경과 및 사항. 끝.

사 단 법 인 대 한 한 돈 협 회 장



축산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관련주요경과및사항

- 2022. 06, 대한한돈협회 -

  진행 경과

 ❍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축산냄새 관리를 위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냄새저감시설 의무화 및 슬러리 피트 관리등을 포함하

고 있어 개정(안) 발표 시부터 협회에서 강하게 조문 개정 요구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구

분
정부 발표(안) 협회요구 사항 최종 개정(안)

시

행

령

양돈장 신·증축시에 사

육시설 밀폐 의무화

축산법 시행규칙 27조의 

2의 제2호에 따른 변경 허가

시에만 적용

신·증축시에 사육시설 

밀폐 의무화(증축시 증축

면적에 대해서만 해당)

가설건축물(인큐베이터, 

가금 비닐하우스 축사 

등) 사육금지 

가설건축물 중 가축양육

실(인큐베이터 등) 법 적

용 제외요구

해당 조항 삭제

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

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신규 

허가시에만 적용

악취저감 설비 의무화 

(1년 이내 기존 농가도 적용)

- 악취저감설비 음수용시설 추가

시

행

규

칙

슬러리 피트 상시 80%이내 

관리,슬러리 피트 비우기 

의무화 (연 1회 이상)
관리 의무 삭제

슬러리 피트 상시 80%이내 

관리(액비순환시스템 설치시 

적용 제외),슬러리 피트 비

우기 의무화 (연 1회 이상)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의무
슬러리 피트 관리 기록 의무 

삭제


